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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현금급여와 구분

되는 서비스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노인·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이다. 사회서비스는 개별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며, 공적 책임성과 서비스 제공 주체

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 Kahn과 Kammerman 

(1980)은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범위를 아동 돌봄, 가족서비스 및 상담, 

노인복지 및 돌봄, 가사 지원, 커뮤니티 서비스, 정

보 제공, 식사 지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성인 

상담, 시설보호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Lee et al., 

2019 재인용). 한편 유럽연합이 규정한 공익적 사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서비스 체계에서의 돌봄 위치와 역할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노인·
장애인·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 기조와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
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노인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 체계의 확대를 통해 지
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방적 개입의 미비, 서비스 양·유형의 제약, 지역 간 격차가 여
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 돌봄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 철학 위에서 「장
애인자립지원법」과 「돌봄통합법」 간 관계 설정, 고령 장애인 지원 방향의 정립,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
력의 전문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아동 돌봄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내실화와 질 제고, 나홀로아동 및 틈새돌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가족돌봄아동을 위
한 실효성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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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SSGI: Soci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는 취약계층의 욕구에 대응하고 연대와 

평등한 접근의 원칙에 기반한 필수 공공서비스로 

사회보장, 고용서비스, 사회주택 등을 포괄한다

(European Commission, n.d.).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의 복지 체제

와 제도 구조에 따라 가변적이며, 고정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범위를 넓게 정의할 경우 사회서비스

는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사회부조, 고용·훈련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주택, 여가까지 

포함하는 반면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약물중독,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돌봄 및 

보호에 초점을 둔 서비스 영역으로 한정된다

(Martinelli, 2017).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최

상위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제3조 제4호에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

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

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

회참여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돌봄(care)’에 대해서도 단일하고 합의된 정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학문 분야와 이론적 접근

에 따라 다양한 개념화가 이루어져 왔다. Fisher와 

Tronto(1990)는 ‘돌봄’을 우리가 신체, 자아, 환경

을 포함한 우리의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유지·지속·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

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돌봄은 삶의 유지에 필수적

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Kittay(1999)는 돌봄이 의

존적 개인의 욕구에 응답하는 노동이고 이상적 돌

봄 관계에서 유대를 형성·유지할 수 있으며, 돌봄을 

단지 사적 영역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정의 

문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기능적으로 보면 돌봄 서비스는 일

상생활 유지, 삶의 질 향상, 존엄성 보장, 자립 유지 

및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기는 후기 산업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기능의 약화, 성역할 변

화, 비혼·이혼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껏 가족 내부에 은폐돼 있던 돌봄 공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가시화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시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복지국가에서는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요양·사회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공적 체계를 모색하면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사회적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돌봄·요양을 아우르는 포괄

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세경 외, 2021). 영

미권에서는 사회적 돌봄이 사회서비스 전반을 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곧 사회서

비스의 핵심 기능이 돌봄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 발전 역시 돌봄을 축으

로 한 서비스 확충과 돌봄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고령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립생활 요구, 맞벌이·1인 가구 증가, 팬데믹을 통한 

돌봄 위기의 표면화 등으로 인해 돌봄은 더 이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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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주기 전반

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필요이자 권리라는 인식이 강

화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돌봄국가(care state)’ 

혹은 ‘돌봄포용국가’ 구상은 돌봄을 가족의 사적 책

임이나 시장 거래의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

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기본 인프라이자 공

공재로 재위치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김희강, 

2016; 김희강, 2021; 장수정 외, 2023). 특히 돌

봄의 공공성 강화와 성평등한 돌봄 책임 분배를 강

조하는 논의는 이러한 전환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장수정 외, 2023). 

오늘날 돌봄의 필요는 노인·장애인·아동이라

는 대상 범주를 넘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일

상돌봄, 긴급돌봄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개별 욕구는 복합·다

층·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integrated care)이 한국 복지 정

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상의 맥락에서 사

회서비스는 돌봄과 분리된 별도의 정책 영역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구현되는 지역사회 기반, 이

용자 중심 복지의 구체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 노인, 장애인, 아동

이라는 대상별 복지 정책과 ‘돌봄’을 연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이용자 중심이라는 

복지 기조 속에서 검토하여 한국 사회가 추구해

야 할 사회서비스와 돌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노인돌봄의 현황 및 과제

가. 정책 현황 및 쟁점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초고령 노인의 확대, 유병 

기간의 지속적 증가, 노인 단독가구 중심의 가구구

조 변화, 그리고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돌봄 개입 필요성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정부는 돌봄의 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높은 

욕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

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우선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지

역사회 내 치매환자 돌봄체계 강화, 2018년 지역

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

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26년 본사업 적용 

등 돌봄정책 전반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초

고령화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 단

계별 재가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

거환경 조성, 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

이라는 3대 분야와 세부 분야별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돌봄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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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치매 노인 예방 및 관리 강화, 고령 친화적 주

거환경 확충, 서비스 지원형 주거 및 시설 확충, 돌

봄의 질 향상 및 돌봄 기술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 단계별 재가돌봄 보장성을 대폭 강

화하면서 보장체계 효율화와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돌봄체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보건복

지부, 2025. 1. 23.).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제시

하였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

원에 관한 법률」(이후 통합돌봄법으로 통일) 시행

과 함께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

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지원 주택을 확충함으로써 

요양병원(시설) 입원(소)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국

정과제 내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제시된 다양한 과

제는 서비스 제공량의 확대와 다양성 확보 측면에

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정책 기조는 2026년 예산

안 및 정책 개선(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돌봄서

비스 강화를 위해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

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측면

에서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재가서비스의 양 확대, 신규 서비스 마련을 통한 서

비스의 다양성 보장,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이다

(보건복지부, 2025. 11. 4.). 또한 정부는 노인맞

춤 돌봄 대상자를 2025년 55만 명에서 56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내 퇴원 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신설하여  

1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

쇠예방 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노쇠수준, 생활현

황, 요구도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보건복지부, 2025. 8. 29.). 

이처럼 2026년은 제도별 돌봄서비스의 양적·질

[표 1]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세부 과제

구분 내용

본제도 시행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중증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확대, 단기 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도입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서비스 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지원 주택 확대 퇴원 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 주택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 강화

출처: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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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제5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이 일제히 시행되는 매우 중

요한 해이다. 이는 향후 10년 이상의 돌봄정책 방

향을 견인할 장기적 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출발점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노인돌봄

정책에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돌봄 수요 증가 시대의 예방적 노인돌봄정책

돌봄 수요자의 급증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측면

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방 중심의 건강정

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

되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의 관리가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년기 

돌봄체계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서비스 강

화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

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돌봄 수요를 완화

하기 위해서는 예방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쇠예

방 관리서비스’는 노쇠의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라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 접근은 단순히 건강 및 기능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

다. 개인이 노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주

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예방의 요소이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정책 중 ‘자기돌봄’을 강조하는 

정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다. 그러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위기관리·안전관리·안부확인·생활지

원’ 중심으로 설계되고, 서비스의 직접 지원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돌봄을 위한 역량 향

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2)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의 서비스양 및 다양성 부족 문

제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대표적으

로 1일 3∼4시간으로 제한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한 고난도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불충

분성, 1일 1회 방문체계와 같은 경직적인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부족, 방문

[표 2]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재가서비스 다양성 보장 인프라 확대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 확대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확대
- 중증 수급자 방문 재가급여 가산 확대 및 

신설

-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추진
- 방문재활, 방문영양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

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 중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만 정리.
출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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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서비스 유형의 제한에 따른 다양한 욕구 대응의 

어려움 등이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와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한 

장기요양 개선 과제(안)에서도 서비스양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2026년

부터 중증(1, 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

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1일 다회 방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3∼4등급의 BPSD가 심각한 치매환

자 등은 여전히 급여량이 충분하지 않으며(강혜규 

외, 2025), 중증의 경우도 급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다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적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병원 동행 지원, 재

가환경지원사업, 방문재활, 방문영양, 재택의료사

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도입 및 확대될 예정이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기요양수급자에 한정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

서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내 주거급여수급자(주거수선급

여)와 장기요양수급자(재가환경지원사업)로만 대

상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연속적 돌봄체계 관점에

서 임종기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장기요양수

급자 외 자택 내 의료서비스 필요자에 대한 재택의

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의 중간돌봄 및 회복

기 서비스 마련 등 서비스 다양성 및 포괄성 확대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3)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역 격차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돌봄정책의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돌봄정책을 구

성하는 주요 정책인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

봄서비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표준화된 제공 체계

에 기반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

공 체계 구축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인력 수급 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인력 부

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며, 

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하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들은 돌봄 인력 부족에 따

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인

프라 취약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저하, 이동성 제약

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

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미 인력 및 인프라 부

족 문제는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인구 분

포와 인프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서비

스 제공 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역 간 돌봄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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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돌봄정책의 과제

1) 예방 및 자기돌봄을 통한 돌봄 대상자 
진입 예방 정책 확대

돌봄 대상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

강·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개입과 함께 노년기에 자

기주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돌봄(self care)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먼저 건강·기능상태 저하 

예방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쇠예방 관리서

비스를 확대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건강 악화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자기돌봄 강화 방안 

역시 다각적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적 차

원의 자기돌봄은 신체적·정신적·사회관계적·일상

적 영역에서 자기관리 전반을 포함하지만, 일상생

활 수행에서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정책 범위

는 보다 명확해진다. 즉 식사, 개인위생, 디지털 기

기 활용 등 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욕구를 스스로 충

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이 된다.

자기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한 방법으

로 장기요양서비스 진입 전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정 

후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제를 사

전에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류정희 외, 2025). 

이러한 개입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돌봄 대상자로의 조기 진입을 예방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급여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급여량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는 돌봄 필요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

원하고 가족 및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

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노인돌봄정책인 장기요양서

비스의 급여량 확대와 다양화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기요

양서비스는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적 특성상 경직성

이 높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요양제도의 개편은 

장기적 시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는 2026년 3월부터 진행되는 돌봄통합지원의 지

자체 자체 사업을 활용하여 중앙 사업의 급여량 및 

다양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

다. 즉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돌봄 수요에 맞춘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앙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공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강혜규 

외, 2025). 

장기적으로는 각 정책(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등)이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급여

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3∼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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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중 BPSD1)가 심각한 치매환자에 대한 급여량 

증대,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한 수시·다회 

방문 도입,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류정희 외, 2025). 

또한 주거지원 정책의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서비

스 다양화도 적극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월 

발표된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

봄체계 강화 방안’에서 제안된 다양한 주거환경 개

선 정책에 대한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익숙한 장소에서의 임종 지원을 위한 생애말

기 돌봄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3) 지역성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지역성을 고려한 돌봄체계 구축은 중앙 단위 사

업과 지역 자체의 자율사업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중앙 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연화된 적용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중앙 돌봄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 개선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마을 내 부녀회장 또는 이장 등을 활용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모델 마련, 마을 단위 돌봄체계 구

축 등도 고려 가능하다(김세진 외, 2024). 

다음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자체 

사업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이 시행되면서 지역성에 기반한 다양

한 지역 자체 사업이 개발·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지역자율사업이 효과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질 관리와 성과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강혜규 외, 

2025).

3  장애인 돌봄의 현황 및 과제

가. 장애인 돌봄의 현황과 쟁점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진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 장애인의 권리 인식 확대, 지역

사회에서의 보통의 삶 요구 증대, 그리고 유엔 장애

인권리협약(CRPD) 국내 이행 압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논의는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이후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

립으로의 전환(탈시설화)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핵

심으로 발전해 왔다.

2025년 제정,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

1) 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는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비인지성 증상들로 불안, 우울, 배회, 
공격성, 고함, 야간행동장애, 환청, 망상 등의 행동장애 증상들을 의미한다. 치매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흔하고, 중요한 증상인
데, 보호자들에게는 가장 부담이 된다(김상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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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

률」(이후 자립지원법으로 통일)과 2026년 3월 시

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후 돌봄통합법으로 통일)의 법적 기

반 마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통합돌봄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79번(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과 

78번(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이에 따라 ‘2026년 복지부 예산’은 총 137조 

4,9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 증가했으

며,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지원 등 직간접적인 돌봄 영역에서의 증액

으로 장애인정책국 소관 총 33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25. 12. 2.; 더인디고, 

2025).  
특별히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

원사업은 2022∼2026년 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2024

년 6월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돌봄통

합법 시행(2026년 3월)을 앞두고 있어 시설이 아

닌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이후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정책적 대응

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보건복지부, 2025. 2. 

27.; 보건복지부, 2025.12.5.). 

이러한 국정과제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아가는 것을 전제로, 지역 중심 돌봄 기반을 강화하

고, 서비스 보장성과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권리보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특히 2026∼2027년은 통합돌봄법과 장

애인 자립지원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향후 장

애인 돌봄정책을 권리 기반의 지역사회 통합 체계

로 재편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구체

[표 3]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세부 과제

구분 내용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2027. 3): 본사업 전환 시 주택, 일자리, 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1만 2000명 → 3만 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 최중증 지원 내실화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 건강권(장애인주치의, 장애인 친화 의료 인프라 강화)
-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연금액 차등 지원)
- 일자리 확대(의무고용률 상향,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 이동권(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확대)

출처: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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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야 할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애인 돌봄 정책 추진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과 노인으로 구분된 통합돌봄: 장애
인자립지원법과 통합돌봄법의 관계 설정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법과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자립지원법 간의 정책적 정합

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통합

법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지역 주민을 포괄하여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 2025.12.5.). 그러나 실제 법의 실행 

구조와 예산 설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재가 우선(Aging in Place)’ 및 ‘요양

시설 입소 지연’의 원칙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장

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정책의 특

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돌봄통합법과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명목상 같은 

영역(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책의 철학적 토대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노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통합돌봄은 예방적 

성격을 강조하고 시설 입소 방지(Prevention of 

Institutionalization)에 초점을 두지만, 장애인 정책

은 역사적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기본 철학으로 하여 이미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

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

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서비스 선택

권 확대를 강조하는 장애인 정책의 기조 아래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지원법 제정 등으로 구

체화되고 있어 통합돌봄과 자립지원법이 일관된 맥

락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봄통합법과 자립지원법이 같은 대상(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동시에 적용될 때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 고령 장애인 대응 체계의 부재

장애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등록 장애인의 과반

(53.9% 이상)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5. 4. 18.). 노인의 경

우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로 진입할수록 신체적·정

신적 기능 저하(aging)가 가속화되면서 장애유병

률은 높아지고 정책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구

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게 된다(Landré et al., 

2022; Newman, 2023). 이들은 정책적으로 ‘노

인’과 ‘장애인’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면서도 실제 지

원체계에서는 두 영역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장애인 정책은 주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활

동지원제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 정책은 

장기요양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장애 노인의 보편적 

욕구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령 장애

인이 겪는 복합적인 보건의료 및 돌봄 욕구, 소득과 

주거 등은 기존 제도의 틀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하고 있다(백민, 2024).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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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보험 전환자에 대한 활동지원 보전급여 제도

의 도입이나 2025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

동서비스의 연령 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하

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반영되어 있으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어느 정책 영역(노

인, 장애인, 통합돌봄 등)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

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은 부재하다. 

3)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2024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

던 대상층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사업은 개별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낮 시간의 의미 있는 활동 참여(개

별·소그룹)와 필요시 야간 주거지원까지 포함하는 

24시간 통합돌봄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가 자해·타해 등 도

전적 행동이 행동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

의 신호로 해석하고, 개인의 소통 욕구, 관계 욕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로 응답하려는 철학적 전

환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최

중증 장애인의 돌봄이 더 이상 가족 등의 사적 영역

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

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접근과 큰 

차이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진전을 현장에서 안정적으

로 구현할 인력 기반과 지속 가능한 운영 조건을 마

련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돌봄 노동력 부족 속에

서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지원

은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 팀 기반 대응, 지속적

인 역량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감정노동과 위험 부담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인력 이직·

소진, 돌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적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보건복지부, 

2025. 12. 2.)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인지하

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와 전문인력 지원 구조

가 직무 난이도, 심리적 소진, 신체적 위험과 책임

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중증·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불가피하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돌봄 정책의 과제

1) 장애인·노인 통합돌봄의 지향과 목표, 체
계 정립

돌봄통합법이 표방하는 ‘포괄성’과 자립지원법

이 추구하는 ‘권리성’이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 적절

히 작동하려면 먼저 장애인 통합돌봄의 독자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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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목표가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제도상으

로는 돌봄통합법이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 설계의 출

발점이 주로 노인(특히 시설 입소 예방 논리)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 정책이 축적해 온 자립·

자기결정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을 장

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삶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

하고, 그 위에서 통합돌봄 패러다임을 수용·조정하

는 정책 철학과 목표, 실행 방안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은 기존 장애

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보건의료 접근

성, 건강권, 주거 안정 등의 영역을 보완하면서 동

시에 장애인의 주체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높은 의

료비 부담과 반복적인 입원, 장애아동의 장애 발견 

이후 초기 지원체계의 미비, 고령 장애인의 복합질

환 관리 어려움 등은 개별 서비스의 부족만이 아니

라 보건의료·돌봄·주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례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애인 통합

돌봄은 단순히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

니라 부문 간 칸막이를 제도적으로 완화하여 장애

인 개인의 삶 전반을 조망하고 조정하는 지원체계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건강서비스 설

계 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이용자 경험과 선택권을 중심에 놓는 접근을 시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

반 모니터링, 원격 상담·진료, 이동지원과 연계된 

방문 건강관리 등 새로운 전달 방식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서 연속적인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계와의 충분

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

가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 반영될 때 권리 기반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령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의료, 보건 서비스 확충

장애인은 기능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 고령 장애인은 기존 

장애에 더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쇠퇴(aging)로 인

한 의료·보건(건강상태 유지)·돌봄 등 복합적 욕구

가 높아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생의 한 시기에는 장애를 경험하게 되

므로 노인 돌봄에서도 ‘장애’(신체적·정신적 쇠퇴) 

이슈를 포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 장애

인은 대체로 기능 회복에 대한 전망이 낮으므로 인

구 고령화와 장애 경험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통합돌봄은 ‘한국형 돌봄 안전망 구현’을 목표

로, 기존 제도가 포착하지 못한 돌봄 영역을 포함해 

전반적인 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강혜규 외, 2025). 영국의 성인돌봄(adult 

social care)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

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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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적 방식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도 시

사점을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통합돌봄의 대상

으로 고령 장애인 등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

외되어 온 집단을 포함하여 이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의료·보건·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

는 방향으로 역할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필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

선 지자체 자체 사업을 활용(2026년 3월부터 진행

되는 통합돌봄 예산)하여 중앙 사업의 급여량 및 다

양성 부족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중증장애인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영

역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

고, 인력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장애

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 난이도와 위

험 수준 등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체계가 요구되고, 

표준화된 교육·훈련과 슈퍼비전 체계 구축 등을 통

한 체계적 전문성 유지·향상 방안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장기근속 인력을 위한 소진 예방 프

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경력 경로 설계 등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원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기관에만 고난도 돌봄을 맡기는 방

식에서 벗어나 농어촌이나 소도시처럼 서비스 공백

이 큰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이 강화된 

기관이 일정 부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

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을 안정적으

로 보장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돌

봄을 가족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국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4  아동 돌봄의 현황 및 과제

가. 아동 돌봄의 현황 및 쟁점

정부의 아동돌봄서비스는 최근 학교 기반 초등

돌봄의 확대, 재가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 가족돌봄아동 지원의 제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인

력 관리, 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지역을 기반

으로 한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

책적 전환점을 마련해 왔다.

2025년 12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2025∼2029)은 보편적 현금급여

인 아동수당의 확대, 나홀로아동에 대한 돌봄 안전

망 확충,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온동네 초등돌봄 도

입, 방과후 마을돌봄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 연령을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

하며, 인구감소지역 등의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

급할 예정이다. 또한 나홀로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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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을 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

까지 확대하며, 아동에 대한 방임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방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지

원 기준 등을 완화하며,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을 

인상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5).

지역의 돌봄체계 개선을 위하여 온동네 초등돌

봄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 및 교

육 모델을 마련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가칭)는 2025년 58개에서 2030년 300개

로 확충할 예정으로 지역 돌봄 자원 등 상황에 따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관계부처 합동, 

2025). 

1) 학교 돌봄-지역사회 돌봄 간 역할 분담의 
균형 모색 필요

그간 교육부의 늘봄학교 도입은 초등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축을 학교로 전환하는 등 

공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부는 2023년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2025년 전국적 확대를 추

진했다. 과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방과후 돌봄

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대상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 아동의 접근성 부

족, 방과후에 돌봄 기관까지 아동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지역별 서비스 질의 편차 등–를 극복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공공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학교가 돌봄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예산 

및 인력 부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대상의 제약, 학

교 밖 돌봄체계와의 역할 조정 필요성 등 앞으로 대

응이 필요한 과제들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늘봄

학교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 자원

[표 4] 이재명 정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과제 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기본 돌봄‧양육 환경 
구현–아동 돌봄체계 강화

나홀로아동 보호
- 소득기준 완화,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민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추진
-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틈새돌봄 운영 확대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가칭) 확충 추진

방과후 
마을돌봄체계 개편

- 브랜드 일원화를 통한 낙인효과 해소, 일반 아동의 이용 촉진, 취약계층 이용 보장 
및 지원 기준 개선 추진

출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안)”, 관계부처 합동,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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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 서비스 단절이나 중복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온종일 초등돌봄의 도입은 기존 초등

돌봄의 중심축이었던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체계

의 연계를 모델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지나, 

자칫 운영 주체 간의 역할이 모호해짐으로 인한 학

교 중심의 돌봄서비스 약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지역별로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

봄 간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민간 관리체계 실효성 
확보 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재

가돌봄서비스 핵심 축으로 최근 돌봄 수요 증가에 대

응하여 지원 범위를 점차 확장해 왔다. 2025년 4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

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

였는데(성평등가족부, 2025. 4. 2.), 이는 그간 입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인력(육아도우미 등)

의 질 관리체계를 마련한 조치이다. 이는 민간 재가 

돌봄서비스 인력이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 간의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안전성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등록제

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기관의 등록제 참여

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적 아동돌봄서

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등록제 기관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 시 지원 방안 등이 함

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도나 수용성이 

제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

3) 나홀로아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 모색 필요

최근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잇따른 주

거지 화재와 아동 사망 사고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확충하였다. 보건복

지부가 2025년 8월 실시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부모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가 야간에 특히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에

도 현재는 주로 비공식적 돌봄(친척·이웃 부탁)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돌봄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여 아동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드러내었다(보

건복지부, 2025. 8. 4.). 이에 정부는 ‘아동 야간 

연장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하

고, 2026년부터 22시 혹은 24시(자정)까지 운영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협약

을 체결하여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

련하고 야간 귀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등하원 차

량, 침구 및 냉난방 장비, 시설환경 등 인프라 개선, 

종사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보

건복지부,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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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원이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홀로아동 발생 원인과 양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

어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계획하는 지역사회 돌봄 기

관의 연장돌봄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

인(한부모가구, 저소득 야간근로가구 등)들에 대한 

수요를 24시까지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접근성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효

과적인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밤 10시까

지 운영될 때에도 야간 운영에 따른 돌봄 인력의 소

진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었는데, 이를 밤 

12시까지 더 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돌봄 인력 

소진이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아동의 수면권이

나 안전한 귀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4) 가족돌봄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

최근 가족원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 또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

다. 2025년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

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아동을 고립은둔 청소

년 및 청년 등과 함께 ‘위기군’에 포함하고 국가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

는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의 돌봄 부담에 공

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복합적인 돌봄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발굴과 연계, 서비스 접근성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나. 아동 향후 과제

최근의 정책 흐름은 아동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조, 인력 관리, 사각지대 대응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도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고 지속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

1) 돌봄의 내실화와 질 제고

늘봄학교로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이나 예산, 공간 확보 등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따

라서 초등학생의 돌봄 욕구에 늘봄학교의 돌봄서비

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예산 및 인력, 공급체계의 확

충 등과 더불어 기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자원과

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 등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

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에 담겨야 할 것이다. 또

한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으로 인하여 학교 돌봄-지

역사회 돌봄 연계 체계가 확산 방향은 돌봄서비스

의 질 제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교 돌봄뿐 아

니라 지역사회 돌봄도 돌봄 인력, 서비스의 질 제고

를 목표로 두고 연계가 이루어질 때 아동돌봄이 더

욱 내실화될 수 있다.

2) 나홀로아동 및 틈새돌봄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천명되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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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 단계와 시간 등 아동 방치에 대한 기준

을 정립하고 아동 방치로 인한 손상 및 사망 등의 사

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심의 야간 연장돌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설 

확충, 인력 확충, 안전관리 지침 확보 및 서비스 접

근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구 내 비

공식 돌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부모가정 

혹은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비공식 돌봄에 대한 

지원이나 긴급한 경우 24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가족돌봄아동 대상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
한 인프라 구축

법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지원이 

제도화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서비스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

족돌봄아동의 생활환경이 되고 있는 학교, 의료기

관 등을 통해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복지기관, 기타 돌봄서비스 체계 등과의 연계 및 협

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한국의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정책은 인구 고령

화, 가족구조 변화, 돌봄 공백의 가시화 등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점차 지역사회 기반, 이용자 중심, 

권리 기반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정

책은 각각의 대상 특성에 맞춘 제도적 확대를 이루

어 왔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이제 

국가의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노인돌봄

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확대, 노쇠예방관

리서비스 도입 등 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체

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장애인돌봄에

서는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권리 중심의 접근이 강

조되고 있으며, 돌봄통합법과 자립지원법의 관계 

정립을 통한 권리 기반 지역사회 돌봄체계 정립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체계 마련, 고난도 돌봄 인

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아동돌봄은 학교·지역 연계 돌봄체계와 공공·민간 

돌봄 자원의 질 관리, 나홀로아동·가족돌봄아동 지

원 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돌봄 안전망의 확충이 과

제로 제시되었다. 세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의 

흐름은 서비스의 보편성·통합성·지속가능성의 강

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의 연령·장애 여

부·가구유형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

과 지방, 공공과 민간, 의료와 돌봄, 주거 등 서비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근속 

가능성을 담보할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흐름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받는 것’을 공공 돌봄의 공통

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된다. 

사회서비스와 돌봄정책의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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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이후 기본서비스로 통일) 구상 속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서비스는 지역이라는 삶의 공간을 기반으로, 지불 

능력이 아닌 욕구에 따른 형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통합된 공공 인프라로 사회

서비스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Gough, 

2019; Coote & Percy, 2020). 이는 돌봄을 포함

한 사회서비스를 단편적인 제도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 시설로 재위치시키려는 시도로서 지금까지의 

돌봄정책 논의를 한 단계 확장·심화하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에서 검토한 노인·장

애인·아동 돌봄의 현황과 과제는 특정 집단을 대상

으로 한 개별 서비스 확대를 넘어 기본서비스가 지

향하는 돌봄체계의 재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본서비스는 지역 단위에서 가용 자원을 통합적으

로 파악하고(resource mapping), 현재 충족되는 

영역과 미충족 영역(service gap)을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 차원에서 욕구 대응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는 데 초

점을 둔다(Coote & Percy, 2020). 동시에 정보·

접근성·연계성 측면에서의 장벽을 완화하고, 통합

적·포괄적 제공을 통해 최소 수준을 넘어 ‘충분성

(sufficiency)’에 가까운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것

을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Gough, 2019).

따라서 향후 돌봄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는 지역 기반의 형평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

체계 구축, 이용자·권리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설

계,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한 맞춤형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

심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강화될 때 한국 사회는 노인·장애

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

의 연속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기반을 확

충해 나가며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

는 ‘기본서비스’의 토대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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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what care consists of in Korea’s social service system, reviews how 
matters stand with care policies for different demographic groups—older adults, disabled 
individuals, and children—and explores ways these policies could proceed in alignment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key agenda. Despite the expansion in Aging in Place 
through broader applic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program, eldercare remains insufficient in preventive interventions, limited in the 
volume and diversity of services, and marked by persistent regional disparities. Care for 
disabled people,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supported 
independent living, is in need of resolving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Act on 
Supporting the Independence and Residential Trans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Support Act, clarifying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skills and sustainability of the workforce 
providing care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Child care, amid the expansion of 
all-day care arrangements, requires the consolidat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that can respond effectively to “children left 
alone” and other situational gaps in care, and the development of robust support 
infrastructure for children who provide care within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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